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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흡연 물품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흡연 물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및 2도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궐련 실시예를 보여주는 세로 단면도,

제1A도는 제1도의 선(1-1)을 따라 절취하여 제1도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단면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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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배 및

b) 상기 담배를 가열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비연소 열원이 포함되고 상기 열원이 

i) 제2화학제와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제1화학제와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제3화학제 및

  ⅱ) 제1화학재를 위한 분사제를 포함하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궐련.

청구항 2 

a) 담배 및

b) 상기 담배를 가열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비연소 열원이 포함되고 상기 열원이 

i) 제2화학제와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제1화학제,

ⅱ) 제1화학제를 위한 분산제.

ⅲ) 상변화 물질을 포함하는 궐련.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학제와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제3화학제가 열원에 더 포함되는 궐련.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제가 통상적으로 고체인 궐련.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열원에 의해 증발된 담배 향료를 흡연자의 입까지 전달하기 위한 물부리 부
를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화학제의 상호 발열 반응이 개시된 후로부터 20초 내에 약 70℃이상의 온도
로 담배의 적어도 일부가 열원에 의해 가열되는 궐련.

청구항 7 

제1항에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이 열원의 수명동안 약 350℃이상의 온도로 담배를 가열시키지 않
는 궐련.

청구항 8 

a) 담배 및 

b) 상기 담배를 가열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비연소 열원이 포함되고, 상기 열원이 

i) 제2화학제와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제1화학제 및

ⅱ) 통상적으로 고체인 제1화학제를 위한 분산제등을 포함하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흡연 물품.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이 상변화 물질을 더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흡연 물품이 제1화학제와 상호 반응할 수 있는 제3화학제를 더 호함하
는 흡연물품.

청구항 11 

제8항 또는 9항에 있어서, 화학제의 상호 발열 반응이 개시된 후로 부터 20초 내에 약70℃ 이상의 온도
로 담배의 적어도 일부가 열원에 의해 가열도는 흡연 물품.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열원에 의해 증발된 담배 향료를 흡연자의 입까지 전달하기 위한 물부리 부를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13 

a) 담배 및

b) 상기 담배를 가열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비연소 열원이 포함되고, 상기 열원이 

i) 물과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난의 화학제, 및

ⅱ) 상기 화학제를 위한 통상적으로 고체인 분산제를 포함하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흡연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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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이 상변화 물질을 더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이 물과 상호 발열 반응을 할 수 있는 적어도 2이상의 화학제를 포함하는 흡
연 물품.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이 화학제와 물이 상호 발열 반응이 개시된 후로부터 20초 내에 약 70℃이상
의 온도로 담배의 일부를 가열시킬 수 있는 흡연 물품.

청구항 17 

a) 담배 및

b) 상기 담배를 가열시키기 이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비연소 열원이 포함되고, 상기 열원이

i) 제2화학제와 발열 상호 반응할 수 있는 제1화학제, 및

ⅱ) 상변화 물질등을 포함하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흡연 물품.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이 제1화학제와 상호 반응할 수 있는 제3화학재를 더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흡연 물품의 이용전에 상변화 물질이 고체인 흡연 물품.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화학제의 상호 발열 반응이 개시된 후로부터 20초 내에 약 70℃이상의 온도로 담배와 
적어도 일부가 열원에 의해 가열되는 흡연 물품.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에 의해 증발된 담배 향료를 물품 흡연자의 입까지 전달하기 위하여 물부리
부를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22 

a) 담배 및

b) 상기 담배를 가열시키기 이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비연소 열원이 포함되고, 상기 열원이

i) 물과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화학제 및

ⅱ) 상변화 물질을 포함하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흡연 물품.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물과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화학제가 금속산화물을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물과 상호 반응할 수 있는 화학제가 무수 황산 마그네숨을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이 물과 상호 발열 반응할 수 있는 적어도 2이상의 화학제를 포함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에 의해 증발된 담배 향료를 흡연자의 입까지 전달까지위한 물부리부를 포함
하는 흡연 물품.

청구항 27 

a) 담배 및

b) 상기 담배를 가열시키기 이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비연소 열원이 포함되고, 상기 열원이

i) 서로 발열 반응을 할 수 있는 제1, 제2 및  제3화락제.

ⅱ) 잔류하는 제1화학제와 반응시키기 위한 제2 및  제3화학제를 다시 생성시키기 위하여 발열 반응의 
반응 산물과 반응할 수 있는 제4화학제를 포함하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흡연 물품.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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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제1화학제는 마그네슘 및/또는 알루미늄이고, 제2화학제는 물이고, 제3화학제는 수산
화나트륨이며, 제4화학제는 아질산 나트륨 및/또는 질산 나트륨인 흡연 물품.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궐련 하나당 제1 및 제4화학제의 양은 약 50mg 내지 약 300㎎인 흡연 물품.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열원에 의해 증발된 담배 향료를 흡연자의 입까지 전달하기 위한 물부리 부를 포
함하는 흡연 물품.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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